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가. 기본설계

공사비
업무별 요율(%)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10억원 이하 3.78 2.93 4.15 3.45

20억원 이하 3.33 2.69 3.64 3.07

30억원 이하 3.10 2.55 3.37 2.86

50억원 이하 2.82 2.39 3.06 2.63

100억원 이하 2.49 2.19 2.68 2.34

200억원 이하 2.20 2.01 2.35 2.08

300억원 이하 2.04 1.90 2.18 1.94

500억원 이하 1.86 1.78 1.98 1.78

1,000억원 이하 1.64 1.63 1.74 1.58

2,000억원 이하 1.45 1.50 1.52 1.41

3,000억원 이하 1.35 1.42 1.41 1.32

5,000억원 이하 1.23 1.33 1.28 1.21

5,000억원 초과 0.0573x-0.181 0.0393x-0.127 0.0641x-0.189 0.0509x-0.169

 나. 실시설계

공사비
업무별 요율(%)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10억원 이하 6.16 4.10 7.65 8.27 5.37

20억원 이하 5.47 3.88 6.74 7.28 4.71

30억원 이하 5.10 3.76 6.25 6.75 4.36

50억원 이하 4.67 3.62 5.69 6.15 3.96

100억원 이하 4.15 3.43 5.01 5.41 3.47

200억원 이하 3.68 3.25 4.41 4.76 3.04

300억원 이하 3.43 3.15 4.09 4.42 2.81

500억원 이하 3.15 3.03 3.73 4.03 2.55

1,000억원 이하 2.79 2.87 3.28 3.54 2.24

2,000억원 이하 2.48 2.72 2.89 3.12 1.96

3,000억원 이하 2.31 2.64 2.68 2.89 1.82

5,000억원 이하 2.12 2.54 2.44 2.64 1.65

5,000억원 초과 0.0916x-0.175 0.0489x-0.077 0.1169x-0.184 0.1263x-0.184 0.0832x-0.19

 

다. 공사감리



공사비 요율(%) 공사비 요율(%)

5천만원 이하 3.02 100억원 이하 1.41

1억원 이하 2.85 200억원 이하 1.37

2억원 이하 2.26 300억원 이하 1.35

3억원 이하 2.06 500억원 이하 1.33

5억원 이하 1.89 1,000억원 이하 1.30

10억원 이하 1.66 2,000억원 이하 1.28

20억원 이하 1.53 3,000억원 이하 1.25

30억원 이하 1.48 5,000억원 이하 1.23

50억원 이하 1.45 5,000억원 초과 3.4816X-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

(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

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